
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3. 4. 18.>
수련시설의 안전기준(제10조제2항 관련)

1. 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, 특히 
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
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, 안전사고 예
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
2. 부상자ㆍ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·기구를 갖추어야 한
다.

3. 지방자치단체, 병원,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
다.

4. 안전사고·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
야 한다.

5.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(防壁)ㆍ울타리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
하며,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
다.

6.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·안전띠·구명대 
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,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7.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(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
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)을 실시하여야 하며,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
록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8.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
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9.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
10. 시설의 이용방법, 유의사항,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

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 
11.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

(인솔자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12. 태풍·홍수·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

피시켜야 한다. 
13.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

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
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 

14.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·집회시설 및 숙박·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
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.


